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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workplaces can and should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21st century workforce. Leading companies try to plan and 

implement family-friendly policies for their employees, but most of them in fact do not offer family-friendly policies or offer 

only a few such polici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suggest policies that can lead to better family-friendly cultures at workplaces. A family-friendly 

company culture allows for a better work-life balance, including flexible schedules and generous family-leave policies. This 

study suggests a family-friendly committee for work-life balance and a role for the government as a leading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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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맞벌이가정의 증가, 노동에 

한 인식 변화, 출산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요

즈음 일-가정의 균형이 요한 화두가 되었다.일 심의 사

회에서 가정과 일의 균형을 시하는 사회로, 좀 더 나아가

서는 체 생활에서 일과 가정, 개인 인 여가 등 다양한 부

분에 걸쳐 균형잡힌 삶을 살고자 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

다. 그러나 여 히 경쟁 인 시장환경하에서 과 한 노동부

담으로 인해 일-가정의 균형, 일-생활의 균형이 어려울 수밖

에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직장일을 하면서도 가정  의무를 

*  본 연구는 2011년도 가톨릭 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주 자․교신 자 : 정  (E-mail : jeongyk@catholic.ac.kr)

소홀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기업의 가족친화 인 

정책이다. 

2000년을 후하여 소개되기 시작된 가족친화 인 기업

정책은 이 정책의 유형이나 용사례 등에 한 연구, 정책 

도입의 효과에 한 많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업을 심

으로 확산되어 재 일부 기업들이 고용인들의 일-생활 균형

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 으로도 가족

친화 인 기업정책이 활성화되도록 독려하며 가족친화 인 

문화를 만들기 해 노력하고 있다. 그 표 인 것이 가족

친화 인 사회환경 조성 진에 한 법률로서,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인 기업 인증을 통해 가족친화 인 

기업을 확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 뿐 아니라 학교나 지

역사회가 함께 가족친화 인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 다.

이러한 선도 인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서 서서히 가족친화기업에 한 인식과 확산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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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은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가족친화 인 제도의 도

입이 자발 이지 않은 한 가족친화제도는 도입에 그칠 뿐 활

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정한 가족친화기업을 양산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즉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제도의 활용보다 

도입에 하며 도입한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

기를 만들지 않거나 근무여건상 활용할 수 없다면 제도의 

도입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가족문

제나 가족의 요구에 반응하는 가족친화 인 분 기를 만들

기 보다는 단순히 가족친화 인 기업이미지를 만들거나 사

회 인 인정을 받기 해 가족친화 인 제도를 이용한다면 

형식 인 가족친화 인 기업만 있을 뿐 가족친화 인 기업

문화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가족친화기업에 한 

연구에서도 모두 가족친화 인 문화가 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에 한 집 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가족친화 인 제도들의 필요성과 발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

들(김태홍․고인아, 2001; 정 , 2002) 외국정책의 벤치마

킹을 해 각종 제도들의 유형과 도입정도를 조사하는 연구

들(윤소  등, 2009; 이 형 등, 2005), 선도 인 가족친화기

업에 한 사례연구(강혜련 등, 2006), 가족친화기업인증의 

사 비를 한 연구(유계숙․ 혜정, 2007; 신종화 등, 2009)

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들을 통해 가족친화정책에 한 

소개와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실질 인 가족친화

기업이 확 되고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를 조성하도록 하는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가족친화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제고나 여성근로자들을 해 가

족친화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친화경 을 기업정

책의 주류로 편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가족친화 인 제도의 발 과 활발한 연구가 이루

어진 최근 약 10여년의 활동을 디딤돌로 삼아 한 걸음 나아

가야 할 시 으로 보인다. 기업 환경 역시 선도 인 몇몇 기

업들이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수 을 넘어 기업

경 문화를 포함한 사회 체의 문화가 가족친화 으로 변

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조성의 

필요성과 방안들을 강구함으로써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를 

확산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의 황과 문제 을 악하고 이제 가족

친화 인 기업문화로 환해야 할 단계임을 강조한다.  기업

문화변화의 단계와 그 과정에서의 장애를 알아보고, 이를 바

탕으로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 조성을 한 정책을 제안한다.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조성을 한 정책은 가족친화 인 사

회문화조성을 한 정책의 가장 큰 부분이며 석이라는 에

서 본 연구가 공공기 , 지역사회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Ⅱ. 가족친화  기업제도의 황과 문제

가족친화 인 제도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활동과 가

정 내의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일-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서 좁게는 가족친화 인 기업제도를 들 수 

있고, 넓게는 기업 뿐 아니라 국가나 지역사회가 국민들의 

일-가정 균형을 도모하기 해 지원하는 총제 인 정책이나 

제도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의 유형이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일과 가정 뿐 아니라 개인 인 발 이나 여가생

활 등을 히 함으로써 균형잡힌 삶을 살고자 하는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가족친화 인 

제도를 통해 일-가정 균형이 달성된다는 에서 가족친화

인 제도는 일-가정(균형)제도나 일-생활(균형)제도와 혼용되

기도 한다.

최근 기업이 가족친화 인 제도를 실시하면서 이를 홍보

하기 한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제목만 열거하면, 

<어린이날 특집 21세기 新가족-기업의 가족사랑> ‘家社不

二’… 재계 가족친화경  확산, 가정이 화목해야 기업이 산다.’ 

/ <행복가족, 행복사회> 00회사, 출산 의료비용 액 지원, 

다자녀 직원에 복지 우선…육아 휴직도 1년서 2년으로 연장

/가족친화 인 기업사례 <아이 학교 보내고 출근하니 일도 

술술> 등 수없이 열거되며 그 회사들의 각종 로그램들을 

나열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09. 5. 7). 

기업을 심으로 가족친화 인 기업제도들이 도입되면

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 모든 기업에 확 되고 가족친화 인 

문화로 자리잡을 것을 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가족친화

인 기업제도들이 얼마나 도입되었으며, 기업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도입된 가족친화제도들이 얼마나 잘 활용되

고 있는지, 도입된 제도들이 근로자들의 일-가정 균형을 

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는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가족친화제도의 활용과 확산

가족친화 인 기업제도에 한 연구들은 2000년을 후

에 시작되어 제도에 한 소개와 제도 사용의 효과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제도 확산을 한 정책 인 지원에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가족친화 인 제도의 실시

가 주로 기업을 심으로 시작되다보니 국 인 실태조

사보다는 일부 기업을 상으로 하는 사례조사나 성공사례

조사, 실시여부조사 등이 다소 있었고, 근로자 상의 조사

들이 다소 이루어졌다. 

기업이 어떠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가에 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우선 정 (2006)의 연구에서는 

<표 1>에서와 같이 근로자들이 자신의 기업에서 쉽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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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실시여부

체1) 실시 순
실시 미실시

시차출퇴근제  67(34.7) 126(65.3) 193(100) 4

집  근로시간 로그램  74(38.9) 116(61.1) 190(100) 3

재택근무제  27(14.2) 163(85.8) 190(100) 14

직무공유제  53(28.0) 136(72.0) 189(100) 8

경력휴가  57(30.5) 130(69.5) 187(100) 7

육아데이  45(23.8) 144(76.2) 189(100) 10

육아휴직 122(63.5)  70(36.5) 192(100) 1

보육서비스  61(32.6) 126(67.4) 187(100) 5

부친휴가  19(10.2) 168(89.8) 187(100) 16

보육정보소개   8( 4.4) 173(95.6) 181(100) 17

수유지원  46(24.5) 142(75.5) 188(100) 9

가족간호휴가  40(21.5) 146(78.5) 186(100) 11

가정의 날  37(19.6) 152(80.4) 189(100) 12

근로자지원 로그램  32(17.0) 156(83.0) 188(100) 13

가족친화문화 조성  26(13.8) 163(86.2) 189(100) 15

조직개발 로그램  81(42.9) 108(57.1) 189(100) 2

여성친화  조직문화 조성  59(31.6) 128(68.4) 187(100) 6

주1) 결측을 뺀 유효 퍼센트를 기 으로 작성함.

출처: 윤소  외. 2009.

<표 2>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실시 (단  : n(%))

내  용 N(%)

육아 휴직제, 출산 휴가제등 휴가제도 371(32.26)

보육비 지원, 보조  등 재정지원 216(18.78)

가족 친화 인 기업문화 207(18.00)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융통 인 노동정책 139(12.09)

보육, 가정문제 등 정보제공 130(11.30)

직장탁아시설, 탁노시설 등 직 서비스  87( 7.57)

출처: 정 . 2005.

<표 1> 근로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가족친화제도

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제나 출산휴가제 등 휴가제도를 

첫 번째(32.3%)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비와 같은 

재정지원(19%)을 이용하기 쉽다고 하 다. 윤소 (2009)의 

연구에서도 <표 2>에서와 같이 근로자들을 상으로 할 때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조직개발 로

그램과 집증 근로시간 로그램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실시제도의 활용면에서는 <표 3>에서와 같이 집 근로시간 

로그램, 직무공유제, 육아휴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기(2009)의 연구는 공공기 과 상장법인 등을 심으

로 기업의 가족친화지수를 조사하 는데, <표 4>에서와 같

이 조사 상기 들의 가족친화지수는 49.2로 나타났다. 공공

부문의 지수는 57.5인 데 비하여 상장법인들의 지수는 45.2

로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 유형별로 

구분하면, 국가행정기   역자치단체의 가족친화지수가 

가장 높았으며 기 자치단체, 공공기 , 상장법인, 학의 순

서로 나타났다. 역별로 보면, 기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

만, 자녀출산과 양육  교육지원제도의 수가 체 으로 

높았고 가족친화 문화조성, 탄력  근무제도의 수가 그 다

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가족친화 인 기업제도의 실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제도의 도입이 곧 활용인가 하는 문제와 제도 활용

기업의 보편성의 문제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 사업체

패 조사’를 근거로 볼 때 가족친화제도가 규정상 있는 비율

과 활용되고 있는 비율간에 차이가 있어 규정만 있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규정은 있지만 실제 잘 활용되지 

않은 제도는 불임휴직제, 태아검진휴가제, 수요시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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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평균 수
탄력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체 (1202) 49.2 47.4  62.6 14.0 39.4 56.9 

공공부문 (653) 57.5 50.0  78.1 19.8 44.6 63.6

 국가행정기   역자치단체 (36) 79.6 61.8 110.5 33.3 58.1 91.9

  국가행정기 (22) 75.5 60.4 104.6 25.5 59.9 82.3 

  시․도 역자치단체 (14) 85.9 63.9 119.8 45.7 55.1 106.9 

 시․군․구 기 자치단체 (186) 67.8 46.2  94.9 32.9 50.3 78.8

 공공기  등 (245) 58.3 57.8  74.6 14.5 47.8 65.0

  공공기 (151) 60.0 56.7  76.4 17.7 50.5 66.3 

  지방공사  지방공단 (83) 54.7 57.4  69.1 8.7 44.3 62.9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1) 62.1 76.2  91.4 13.6 36.4 63.2 

 학 (186) 41.9 41.3  59.7 11.0 32.0 41.0 

상장법인 (549) 45.2 45.9  54.5 11.3 36.9 54.5 

  코스피 상장법인 (272) 54.0 46.3  62.5 14.8 52.4 63.0

  코스닥 상장법인 (277) 39.0 45.6  49.0 8.9 26.3 48.7

주) 자녀출산․양육  교육지원제도의 국가행정기   역자치단체 등이 100 을 상회하는 이유는 변화된 지수산출방법에 따라 주

요지표 수에 보조지표를 가 했기 때문임.

출처: 김 기 외(2009)

<표 4> 가족친화지수 역별 결과 (단  : )

문  항
활용여부

체1) 활용순 2)
활용 미활용

시차출퇴근제 45(24.7) 137(75.3) 182(100) 4

집  근로시간 로그램 67(39.0) 105(61.0) 172(100) 1

재택근무제 16( 9.2) 157(90.8) 173(100) 13

직무공유제 51(29.1) 124(70.9) 175(100) 2

경력휴가 18(10.1) 161(89.9) 179(100) 10

육아데이 34(18.7) 148(81.3) 182(100) 6

육아휴직 46(24.7) 140(75.3) 188(100) 3

보육서비스 19(10.9) 155(89.1) 174(100) 9

부친휴가  9( 5.2) 165(94.8) 174(100) 15

보육정보소개  2( 1.2) 164(98.8) 166(100) 17

수유지원 18(10.5) 154(89.5) 172(100) 12

가족간호휴가 18(10.3) 156(89.7) 174(100) 11

가정의 날 25(14.4) 149(85.6) 174(100) 8

근로자지원 로그램  6( 3.5) 167(96.5) 172(100) 16

가족친화문화 조성 13( 7.5) 161(92.5) 174(100) 14

조직개발 로그램 36(20.3) 141(79.7) 177(100) 5

여성친화  조직문화 조성 26(14.7) 151(85.3) 177(100) 7

주1) 결측을 뺀 유효 퍼센트를 기 으로 작성함.

주2) 활용여부의 N값이 같을 경우, 응답의 합계가 큰 것을 우선순 로 매김.

출처: 윤소  외. 2009.

<표 3>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용 (단  : n(%))



5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과 정책  제안에 한 연구

- 127 -

제도
2009년 2010년

‘워킹 마더’ 100  기업 국가평균 ‘워킹 마더’ 100  기업 국가평균

고용인지원 로그램 100 75 100 75

융통시간제 100 54 100 49

원격근무제 100 45 100 44

작업장내 수유실/엄마 휴게실 100 25 100 28

노인보호 연계 서비스 100 11 100 11

시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보호) 99 35 100 37

건강 로그램 98 59 98 59

작업공유제 98 16 96 13

스트 스경감 로그램 96 11 96 10

입양지원 95 10 93 9

압축근로제 94 37 95 34

비 자녀보호서비스 비 86 5 87 4

작업장 내 체력단련장 80 21 78 21

배우자 건강지원 91 37 - -

수유지원서비스 91 5 - -

자원 사자를 한 유 휴가 87 15 - -

불임치료지원 78 23 - -

건강 리 융통지불계좌 - - 100 72

유 모성휴가 - - 100 17

자녀보호 자원  연계 - - 99 17

유 부성휴가 - - 75 17

체 경감 로그램 - - 97 30

정식 멘토링 - - 95 17

작업장 내 의료센터 - - 63 10

출장시 자녀보호비 배상 - - 50 2

자료: Working Mother. 2009. 2010. 

<표 5> 미국의 100  기업과 기타 기업의 일-가정 균형제도 실시율 비교 단 (%)

이었다. 한 기업의 규모(100인 이상, 100인 이하)에 따른 

가족친화제도 도입과 실행율을 비교하면, 기업의 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과 100인 미만 기업의 제도 도입  실행

률을 비교할 때 100인 이상의 규모가 큰 기업이 도입과 실행

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박민정, 2010).

여성가족부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0년 기

업  공공기 의 가족친화수  조사보고서(정제련 등, 2010)

에 의하면, 총 1,338개 기 (기업)의 가족친화지수는 51.6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9년의 49.2 보다 2.4  상승한 

수 이다. 2010년의 지수를 공공부문과 상장법인으로 비교

해보면, 공공부문이 56.9 으로 상장법인의 45.1 보다 높았

고, 공공부문 에서는 국가행정기   자치단체가 69.4 으

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기 집단별 차이보다 여기서 요한 

것은 가족친화제도의 도입과 활용의 차이이다.

각 제도별로 도입비율과 활용도를 제시하고 있어 체 인 

비율은 악하기 어려우나, 체 으로 제도의 활용률이 1~20%

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  근로시간제의 도입비율은 

22%이나 도입한 기 의 활용률은 1~20%에 속한 기업의 비율

이 52.2% 고 실제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응답도 18.2%에 달

하 다. 선택  근로시간제나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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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N(%)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음 371(30.3)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 부족 323(26.4)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회사의 분 기 294(24.0)

내일은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 109( 8.9)

경제 인 형편 때문에  85( 6.9)

이용 가능한 제도를 잘 몰라서  43( 3.5)

출처: 정 (2006).

<표 6> 근로자들이 가족친화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이유

이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0~20%라고 응답한 비율

이 80%를 상회하 다. 특히 이러한 제도들의 도입비율은 상장

법인보다 공공부문의 도입률이 높았으나 공공부문에서의 활

용도가 0~20%에 머무는 기 의 수가 더 많았다. 즉 공공부문

은 제도의 도입률은 상장법인보다 높았으나 활용도는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출산양육  지원제도의 경우에는 탄력  근로제도보

다 체 으로 도입비율이 높았다. 산 후휴가제도의 도입비

율은 체 으로 평균 94.8%로 부분의 기 에서 도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으로 볼 때, 육아휴직의 도입비

율은 78.2% 으나 활용도가 0-20%에 머문다고 응답한 기 의 

비율이 61%로서 활용도가 매우 낮다. 여기서도 역시 공공부분

의 도입비율은 상장법인보다 높았으나 활용률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업이나 소기업의 차이, 가족친화  기업과 그 지 

않은 기업간의 제도도입률의 차이는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여서, <표 5>에서와 같이 미국의 Working Mother지가 

선정한 100  기업과 국기업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 100  

기업의 경우에 100% 실시되는 융통시간제나 원격근무제는 

물론이고 비교  비율이 낮은 불임치료지원까지 다양한 

로그램이 제공되는데 비해서 국 으로는 융통시간제나 원

격근무제가 약 50%정도만 실시되고 있다. 가족친화  제도

도입이 기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가족친

화 인 제도 도입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지만 가족친화 인 제도의 도입  활용, 모든 기업으로

의 확산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2. 제도 실행의 효과와 자발성

가족친화제도의 실행에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도입한 가족친화제도와 근로자들이 원하는 제도가 

부합하는가 하는 이며, 기업이 근로자들의 요구에 부응하

는 제도보다는 표 이고 법률 으로 규정된 제도들만을 

도입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효과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다. 이낸셜 뉴스가 직장인 210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기업들이 가장 많이 도입한 가족친화경  제도는 ‘육

아휴직’이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도는 ‘재택근

무와 탄력근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의 과반수

는 가족친화경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실제로 가족

친화경 을 도입한 기업들의 직장만족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가족친화경 을 펼치

는 기업보다 그 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2명이 ‘회사가 가족친화경 을 도입하지 않았다’

고 밝혔으며 도입한 경우는 70명으로 이보다 었다. ‘도입 

여부를 모르겠다’는 응답도 58명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

고 답한 응답자  일부가 ‘제도는 있지만 상사나 회사 치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 답해 실제 가족친화경 을 하는 기

업 수는 조사 결과보다 더 을 것으로 보인다( 이낸셜뉴

스. 2009. 4. 26).

기업이 도입한 제도와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제도간의 차

이는 앞의 윤소 (2009)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하 듯이 기업

이 도입한 제도의 비율과 활용하는 제도의 선호비율에 차이

가 있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 (2005)의 

연구결과에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부

족하다는 응답비율이 큰 것으로 볼 때, 근로자의 편익이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족친화 인 기업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기업의 자

발 인 시도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힘입

은 바가 크다. 가족친화 인 기업제도를 지원 혹은 진하는 

련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양립 지원에 한 법률과 

유아보육법, 가족친화 인 사회환경 조성 진에 한 법률

을 꼽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양립 지원에 한 법률에 

의해 가족휴가-산 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가족돌  등을 한 지원-와 노

동시간규정-노동시간의 제한, 탄력  근로시간제- 등의 제도

가 보장된다. 한 유아보육법에 의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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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 사회환경 조성 진에 한 

법률을 통해서는 가족친화 인  지역사회 조성을 한 노

력을 표 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률  정책지원에 의해 가족친화 인 기업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일-가정 균형의 문제가 사회  화두가 된 것

도 사실이다. 일-가정 균형과 련된 법과 제도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들은 스웨덴이나 랑스에 비교할 정

도는 못되지만 국이나 미국의 수 과는 크게 뒤처지지 않

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산 후휴가나 육아휴직제도와 

같은 가족휴가제도는  국가들  가장 수 이 낮은 미국보

다 우수한 정도이고, 실제 노동시간이 다소 길기는 하지만 

법정노동시간은 미국과 동일한 수 이다. 특히 2007년 12월

에 개정되어 2008년 6월부터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양립

지원에 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가 3일의 무 휴가

로 제도화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이 신설됨

으로써 일-가정과 련된 제도들이 좀 더 많아졌다.

그러나 제도들을 잘 분석해보면,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에서는 의문이 생긴다. 

를 들어서, 육아휴직의 경우에 ‘08.1.1.이후 출생자는 생후 

만6세 이 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여 히 육아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종 과 동일하다. 한 근로자의 가

족돌  등을 한 지원이 신설되어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노령으로 근로자의 돌 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는 

가족 간호 휴직, 탄력  근로시간, 업무를 마치고 시작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통해 지원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지원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 근로자의 건 한 직장생

활과 가정생활의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동부장 은 가족 돌 , 

심리상담 서비스를 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은 기업의 노력의무로 

규정하여 기업이 자발 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지원하는 근

거를 마련하 을 뿐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들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률 인 강제성이 없는 한, 혹은 자발 으로 제도들을 도입

하지 않는 한 제도도입에 그칠 뿐 자유롭게 활용하는 분 기

를 만들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에서 가족친화

제도의 도입을 권유하고 확산시키는 국가 , 사회  노력으

로는 제도의 나열보다 제도의 필요성을 근로자와 기업이 스

스로 인식하여 가족친화 인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Ⅲ. 가족친화  기업제도에서 가족친화  기업문화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가족친화 인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가족친화기업이 되고자 노력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가족친화제도를 법제화하거나 기업 간의 비교와 그

를 통한 정부의 가족친화기업의 확산노력에 떠 려 가족친

화제도를 비자발 으로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고, 가족친화

제도 도입의 목표나 정확한 인식이 없이 형식 으로 시도하

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가족친화 인 분 기를 만들어

가며 제도를 시행하기 보다는 제도만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지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가족친화문화가 가족친화제도에 

속한 하나의 제도로 분류되고 있다. 가족친화 기업에 한 

사례연구(강혜련 등, 2006)에서는 가족친화 인 기업제도를 

탄력  근무제도, 육아지원제도, 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

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세부제도들을 포함시켰다. 여기서의 가족친화문화조성은 교

육과 연수를 통한 가족친화 문화조성 로그램, 조직개발 

로그램, 여성 친화  조직문화 조성 로그램이라고 명시하

고는 있지만 가족친화문화를 매우 소하게 정의한 것이다. 

가족친화지수측정을 한 연구(김 기 등, 2009)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탄력  근무제도, 자녀출산  교육지원제

도, 부양가족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등 5개 역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역에 주요지표와 보조

지표를 포함시켜 다양한 제도들을 모두 나열하는 형식을 취

하 다(<표 7> 참조). 이 경우에도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의 

일부로 가족친화문화조성이 포함됨으로써 가족친화문화는 

그 의미가 소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혹은 탄력  

근로시간제나 육아휴직제와 같은 개개의 지표들과 같은 정

도의 비 으로 요성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표 8>은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심사하기 한 인증

심사표의 평가기 을 보여 다. 여기에서는 평가기 이 운 , 

실행, 만족부문으로 구분되며, 실행사항을 기본요소와 특성

화요소로 구분하 다. 기본요소는 근로자 본인 건강 리  

생애주기별 지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출산지원, 근로자 

자녀 양육  교육지원의 3개 제도를 포함한다. 특성화요소

에서는 탄력  근무시간제,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가족간호  가족건강지원, 가족 계 증진  여가생활지원, 

결혼장려  가족경조사 지원,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등의 

여섯 가지 제도  세 가지를 선택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 다. 

여기서는 가족친화문화가 운 요구사항에 별도로 구분되

어 있어 운 체계에 통합되고 있는가를 다소 악할 수 있지

만, 여 히 각종 문화 로그램들이 하나의 제도로 평가됨으

로써 개별제도의 도입 자체가 요시된다. 실제로 가족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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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구분 지표 배 가 치

탄력  근무제도

주요지표
탄력  근로시간제 10

0.132
선택  근로시간제 10

보조지표
탄력  근무 지원제도  5

휴가제도  5

자녀출산․양육 

 교육지원제도

주요지표

산 ․후 휴가제도 10

0.302

육아휴직제도 10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10

보조지표

출산지원제도  5

미취학자녀 양육지원제도  5

취학자녀 양육지원제도  5

부양가족

지원제도

주요지표 가족간호 휴직제도 10
0.075

보조지표 가족간호 지원제도  5

근로자 지원제도

주요지표 근로자 직장․가족 문제 련 상담 로그램 10

0.283
보조지표 

멘토링 로그램  5

건강 리 지원제도  5

가족친화 문화조성
주요지표 가족친화 경 체계 10

0.208
보조지표 가족친화 문화조성 지원제도  5

출처:김 기 등(2009)

<표 7> 가족친화 기업의 지표체계  배 할당

  역 구  분 세부항목수

운 요구사항(30)

최고경 층의 리더십(10) 1

운 시스템(10) 4

가족친화문화(10) 3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60)
기본요소(30) 3

특성화요소(30) 6  3 선택

가족친화경 만족도(10) 가족친화경 만족도(10) 1

출처: 가족친화지원센터(2011). 가족친화기업인증 심사자 교육자료집

<표 8> 가족친화기업인증 평가항목

제도만을 강조하게 되면, 앞 의 황과 문제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도의 도입이 강조되고 세세한 로그램의 도입

과 명문화나 형식 인 실행만으로도 가족친화 인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유사한 로그램을 나열이나 복리후생제

도로 제공되어왔던 제도들이 가족친화 인 제도로 인정받음

으로써 가족 에서 직원들의 요구를 반 하지 않아도 가

족친화 인 기업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가족친화제도는 국가마다 혹은 회사마다 필요한 제도와 

도입정도가 달라 정형화된 가족친화제도를 규정하기는 어렵

다.  기업의 필요성이나 연구의 목 에 따라 다양한 유형

과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능한 한 다양한 제도들과 

세부 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체 인 가

족친화제도들과 가족친화문화는 구분되어야 하는데, 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탄력  근무제도에 속하는 세부제도들, 육아지원제도에 속

하는 제도들은 다양하게 가감될 수 있고 그 명칭도 다소 상

이할 수 있으나 가족친화문화란 이러한 제도들을 선택 으

로 혹은 자유롭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 기를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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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보다 높은 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즉 <표 1>이나 

<표 2>에 제시된 가족친화 문화조성은 좁은 의미의 문화

로그램으로서 각종 이벤트나 활동수 일 뿐 기업의 가족친

화 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에서 기업의 가족친화제도는 가족친화 인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혹은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기 

한 수단이나 조건이며, 가족친화 인 기업제도를 많이 도

입하여 극 활용하고 기업의 반 인 경 이 가족친화

인 경 을 지향함으로써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가 만들어지

는 것이다. 즉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란 가족친화 인 제도

를 넘어서는 포 인 개념으로서, 가족친화 인 제도의 도

입과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일-가정 균형 요

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가정 균형 략이 기업경 의 목

표나 비 에 포함되는 기업의 분 기를 의미한다. 마찬가지

로, 가족친화 인 기업이란 단순히 가족친화 인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회사의 업무구조나 성과평가 등 경

반에 걸쳐 근로자의 가족 인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

며 근로자의 균형잡힌 삶을 요시하는 기업이다.

Allen(2001)은 가족친화 인 조직이란 조직이 얼마나 가

족친화 인가 하는 정도와 련하여 직원들이 갖는 총체

인 인식이라고 정의하 으며, Jahn 등(2003)도 가족친화  

문화를 조직의 가족지원에 한 인식으로 설명하면서 유형

 지원(도구 , 정보  지원)과 무형  지원(감정  지원)을 

포함한다고 하 다. 더 나아가 일-가정 문화는 한 조직이 직

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통합을 지원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와 련된 신념과 가치 는 공유하는 가정이라고 하

다(Thompson 등, 1999을 Andreassi 등, 2008에서 재인용). 

Lewis(1997)는 일-가족문화를 Schein의 조직문화이론으

로 설명하 는데, 이는 세 가지 차원의 문화-즉 인 인 것, 

가치, 기본 으로 깔려있는 가정-로 구분된다. 일-생활 정책

과 로그램 들은 가족을 지원하려고 하는 조직의 의사가 

‘인 ’이거나 ‘표면 ’인 지료로 나타난 것이다. 가치는 인

인 지표 에 깔려 있는 것으로서 가족과 일 사이의 우

선순 를 포함하며, 기본 가정은 가치 에 깔려있다. 를 

들어, 유연근무제나 원격근무제를 채택하면서도 일에 소비

하는 시간은 생산성의 지표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가치나 가

정은 찾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작업장내 육아

시설의 설치와 같은 표면 인 변화에 을 맞추는 것이다. 

사실 직원들의 투입요소보다 산출에 을 둔다면 업무(

면)시간의 요도를 낮추는 것과 같은 문화 인 변화를 추구

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일-가족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나 차원 등을 통

해 가족친화 인 문화가 설명되고 있다. 일-가족 문화는 공식

인 요소(실질 인 혜택, 융통성의 정도 등)와 비공식 인 

요소(지원에 한 인식 등)라고 보기도 하며,  다른 연구자

들은 비공식 이거나 무형  측면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Allen, 2001; Kossek et al., 2001; Thompson et al., 

1999).

일-가족 문화는 많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Thomp-

son 등(1999)은 일-가족 문화는 세 차원-조직의 시간 요구, 

일-가족 혜택 사용의 경력상 결과, 리상 지원-으로 구성된

다고 보았다. 조직의 시간  요구도란 장시간 근무할 것을 

기 하거나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할 것을 기 하는 것으로

서 고회사나 신생 소 트웨어 회사와 같이 밤낮없이 일하

는 조직들의 경우이다. 일-가족 혜택의 경력상 결과란 일-가

족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경력상 받게 되는 정  혹은 부정

 결과를 의미한다. 면시간이 길어야 한다는 규범 때문에 

직원들은 일-가족 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 경력에 불이익

이 있다고 생각한다. 리상 지원이란 리자가 직원의 가정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고 수용 인가하는 정도를 말한다. 

지지 인 리자는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

라고 느끼며 회사 정책에 한 잘 알고 있으며 일-가족 문제

가 발생했을 때 융통 인 사람이다.

Kossek 등(2001)은 일-가족 문화를 분 기(climate)라고 

표 하 는데, 가족의 문제나 심사를 리자나 동료와 의

논하는 하거나 일역할 수행을 지지하기 해 자신을 조 씩 

희생하는 분 기를 말한다.  Kossek 등(1999)은 일-가족 

문화란 일과 가족간의 경계를 느슨한 분 기라고 표 하 는

데, 어떤 조직은 경계가 느슨하여 일터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거나  어떤 조직은 일-가족 경계가 엄격하여 직장에서 

개인 인 화를 지하는 것과 같다. 

2002 National Study of the Changing Workforce(Bond 

et al., 2003)에 의하면 지지 인 문화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고용주에게 더욱 헌신 이고 일에 더 만족하며 그만둘 생각

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이들은 일이 가정에 미치

는 부정 인 여 를 게 경험하며 정신 으로 더 건강하며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 다. 지지 인 가족문화에 한 인식

은 더 낮은 수 의 일-스트 스, 일-가족 갈등, 이직 의사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가족친화 인 제도 발 의 기단계에서 

벗어나 가족친화 인 문화를 극 으로 만들어가는 단계로 

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친화 인 발 단계는 Fried-

man 등(1997)의 연구에서 기단계, 인 자원 활용단계, 문

화변화단계, 노동재편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 는데,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아직은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Poelmans(2008)의 연구에서도 일-가족 정책의 발 단계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 는데, 이 단

계를 심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1-2단계에 머

물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획기 인 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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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시스템 부재
기업이 고용인, 고용인의 가족, 사회에 부정 인 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책임감 역시 없는 단계

⇓

경 자 수 에서의 정책실행
탄력근무제를 소개하거나 원격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시간확보를 도와주는 

등 일부 로그램 실시

⇓

정책확   지지 인 조직문화
회사업무 뿐 아니라 개인 인 삶에 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일-가족-삶의 

조화를 이루도록 극 으로 돕는 단계

⇓

지속가능한 기업경
기업과 직원 모두 일-가정 조화가 기업의 생산성과 만족도에 향을 다

고 확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 을 하는 단계

출처: Poelmans, Patel & Beham(2008).

<그림 1> 가족친화 인 기업이 되기 한 4가지 단계

Ⅳ.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한 정책  제안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해서는 기업의 노

력이 자발 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는 일부 선도 인 

기업에 국한될 뿐 반 인 기업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정부

의 의지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로

부터 시작하여 가족친화 인 사회문화로 확 되기 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다행히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일-가정의 균형

을 강조하고 있어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앞

장서고 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체의 패

러다임을 일 심의 사회에서 일-가정 심의 사회로 만들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해서는 우선, 일-생활균형을 

이루기에 용이한 가족친화사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이나 원회의 설립이 요구된다.

재 일-가정 균형 혹은 가족친화사회와 련된 이슈들은 

행정부처마다 심을 갖고 있어 각 부처별로 련 법률이나 

계획, 제도들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종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

다. 일-가정 균형에 한 제도는 노동부의 남녀고용평등과 

양립지원에 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여성부는 가족친화

인 사회환경 조성 진에 한 법률을 근거로 가족친화제

도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퍼 잡과 같은 새로운 제도도 마련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출산 문제의 해결이라는 목

표를 해 가족친화사회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 외에 행

정안 부는 일-가정 균형을 해 스마트워크 진법의 제정

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송통신 원회도 이와 련된 많은 연

구와 활동들을 개하고 있다.

이 게 많은 부처들이 일-가정 균형과 가족친화사회에 

해 심을 가지고 있지만 마다 다른 정책과 용어, 제도들

로 인해 하나로 통합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일-가정 균형을 지원한다는 이념을 해서 국민

의 일, 가정, 여가 등 모든 생활에서의 균형을 도모하는 통합

된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별로 상과 목표, 운 주체를 명

확히 하여 정책이 복되거나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만일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일-가정 균형 

원회(가칭)나 가족친화사회 원회(가칭)의 설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일-가정 균형을 의제로 하여 략 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의 력과 달체계 

등을 명확히 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한편,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시에 반 하는 정책변

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족지원체계를 장하고 실

행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구로서 일-가정 균형 원회는 각 

지역별로 원회를 두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고 시민

을 조직화하며 기업의 참여를 구하는 한편 국가의 행정 , 

재정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구 혹은 문인력이 요구

된다. 미국의 일-생활 조정 원회나 일본의 일-생활 조화

원회(신종화․윤소 , 2008)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생활 균형은 직업부문과 가정부문, 개인 인 삶 등이 

총체 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여성가족부와 같은 하나의 

행정기구만 참여하기보다는 한 기구가 책임을 맡고 기타 가정

과 련된 많은 부처들이 서로 연계하여 일-가정-생활-삶의 질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하는 원회의 형식을 취해

야 한다. 하나의 로,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의 

지 향상을 해 직업과 경제력과 가정 분야가 서로 연계되

어 정책이 만들어지듯이, 가정의 일-생활 균형 역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에서 일-생활 

원회는 각 부처 사업을 조정하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한 이 기구는 일-생활 균형을 실 하기 해 국가 혹은 

지자체의 장과 직  연계하면서 계 부처의 책임자, 기업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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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국 노동성 홈페이지, www.dol.gov/wb 2008.10.16 인출

<그림 2> 2007-2015 Strategic and Performance Plan

임자  실무자, 노동자, 지역사회단체, 학교 등과 긴 하게 

연계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기구 혹은 조직으로 국

가차원의 원회일 수도 있고 시군구 차원의 원회일 수 있

다. 이는 일-생활 균형 정책의 구체  수 이나 요도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정부부처의 기  뿐 아니라 각 시군

구별로 원회를 설치하여야 그 지역사회에 합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지역 문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국가 스스로가 바람직한 기업모델이 되는 것이 필

요하다. 국가는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 혹은 각종 공기

업 등 수많은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과 같이 

각각의 기업체를 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에서 

각 조직의 요구에 맞는 일-가정 균형 정책을 구 함으로써 

가장 표 인 기업모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퍼 잡을 제안하여 실시를 비하고 있으며 

행정안 부는 스마트워크를 확산시키기 해 공무원 복무규

정이나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을 개정 에 있으므로 가족친

화 인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셋째로, 선도 인 기업이나 경 자들 심으로 진행되는 

가족친화 인 기업들이 확 되도록 경 주나 리자 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담당자들간의 교류와 정보교환을 주 하는 

기구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행히 올해부터 우리나라에

서도 여성가족부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력하여 가족친화

포럼을 운 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단계에 불과하다. 가족

친화제도에 심을 갖고 활동하는 연구기 이나 정부기구, 

기업연합 등이 다양하게 설립되어 가족친화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유사한 조직에 용해보도록 독려하며 새로운 기

업들이 가족친화 인 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모범이 되는 

사례나 차,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

하다. 

하나의 로, 보스톤 학의 일-가정 연구소는 National Work 

& Family Roundtable 이라는 것을 만들어 기업들을 회원

으로 한 정기 인 세미나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한다. 회

원사는 약 40여개에 달하고 기업의 일-가정 담당자들이 참석

하여 생산성 향상을 해 일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한다. 특히 선도 인 기업들이 학

술 인 모임과 실천 인 교류를 병행함으로써 제도활용의 혜

택을 논의하고 벤치마킹의 기회로 삼는 토론회이다. 이외에도 

은 범 로는 New England Work & Family Association

을 만들어 일-가족 균형이 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지원함으로

써 고용주와 고용인, 가족,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넷째로,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보

완이 필요하다. 미국의 Boston College 일-가족 센터는 근로

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해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를 평가

하기 한 도구로서 Excellence Index를 활용하고 있다. 이 

평가도구는 기에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08년에 

2개 지표를 추가하 다. 이 도구는 일반 으로 가족친화

인 로그램의 도입을 시하는 도구들과 달리 가족친화

인 문화에 집 하 으며 개인의 노력을 구하는 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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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 기)

평가요소

(2008개편)
내  용

리더십 리더십
기업의 리더는 기업의 성공을 해 근로자의 일-생활의 조화가 요성을 인식하고, 가족친화  근로환

경을 조성한다.

략 략 일-생활 략계획은 기업과 근로자의 비 , 목표, 우선사항을 지원한다.

인 라 인 라
기업의 활동은 로그램에 의한 근보다 체계 인(행동 이고 통합 이며 지속 인) 근을 통하여 일

-생활 략을 지원한다

책임 책임 기업과 근로자는 모두 일과 삶의 효과  리에 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계형성 계형성 기업은 근로자, 고객, 지역사회 트 와 상호존   상생 계에 기 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의사소통 의사소통 기업의 일-생활 략과 자원은 내 , 외 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지속 이고 효과 으로 증진된다.

평가  

피드백
측정

기업은 일-생활 략에 한 평가, 사정, 피드백, 반응 등을 포함하는 계속 인 측정을 통해 일-생활의 

지속 인 향상을 해 노력한다.

_ 경력/생활계획
‘경력-생활 계획’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가치 과 목표에 맞추어 개인  목표와 직업  목표를 통합하

도록 도와 다. 이것은 기업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교육수 과 지원을 평가한다. 

_
일-생활 

문가의 기술

일-생활 략을 담당하는 기업의 책임자는 기업의 문화와 체계를 통해 기업의 리더에게 향을 미치고 

일-생활 을 주지시키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는다.

출처: Center for Work and Family, Boston College. www.bc.edu/centers/cwf

<표 9> The 9 Essential Elements of Excellence Index

첨가하 다. 경 주의 리더십이나 일-생활 략은 물론, 기

업과 근로자 공동의 책임과 의사소통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을 통합하여 일생의 계획을 세우

도록 도와주는 기업의 교육지원까지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 다.

기업제도 자체가 부족한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평가도구들이 구체 인 제도의 실시여부에 

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앞의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족친화기업인증의 경우에는 가족친화제도의 

실행부분을 강조하여 제도의 도입과 활용에 큰 비 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  배우자 출산지원과 같은 제도

들은 법 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2개의 제도만 취업규칙

에 문서화되어 있어도 수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근로자

의 건강 리. 자녀교육지원, 경조사, 사회공헌 등의 제도들은 

복리후생제도의 일종이므로 가족친화 인 기업이 되기 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기업의 가족친화 인 제도 에는 근로자 가족들

의 수련회 청, 피자데이, 교육상담사업으로서 자녀 

어캠 , 가족 청문화행사, 결혼기념일에 과일바구니 보내

기 등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가족친화 인 제도라고 보기

는 어렵고, 가족친화 인 기업문화를 표할 수도 없다. 그

런 에서 각각의 제도들을 몇 개 도입하 는가 보다는 근로

자의 일-가족 균형이나 가족친화 인 문화를 만들기 하여 

얼마나 노력하며,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가를 단할 

수 있는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표 9>에 제시된 Excellence Index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일-가정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한 

인식과 책임을 갖는가, 일-생활 략을 기업의 목 이나 비

과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가족친화 인 분 기나 제도 활용의 자발성과 같은 문

화 인 측면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때 문화란 우선순

나 가치를 넘어서는 총체 인 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가족친화 인 문화에 한 개념의 혼동은 바로 잡아야 할 것

인 바, 근로자가족을 한 문화이벤트를 가족친화 인 기업

문화와 혼동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기업은 그 기업의 고용인들에 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의 가족친화 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고

용주들은 정책의 수요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고용

인들은 보육시설과 같은 고용주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다. 이것은 고용인의 필요와 상황을 잘

못 인식한 결과이므로 가족친화 인 문화가 형성되기 해

서는 근로자들이 가족  요구나 문제에 민감하게 처해야 

한다. 가족친화 인 기업제도를 도입하는 기에는 국가에

서 요구하는 혹은 기 인 제도만을 제공하지만 장기 으

로는 고용인들의 생활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윤

을 최 화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제도마련에 어떤 모델을 도입할 것인가가 요한

데,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해주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제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놓고 직원들이 이 제도들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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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족친화 인 문화와 유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의 독특한 상황을 반 하지 못

하거나 정작 요한 제도가 빠져 있다면 바람직한 기업문화

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족친화 인 문화를 형성하기 

해서는 기업의 노력외에 직원들의 노력이 맞물려 상호 , 선

형 으로 발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직원들도 일-가정 

갈등에 책임을 지고 처 략을 고안해내고 요구함으로서 

그 기업의 직원들에게 맞는 맞춤형의 가족친화 인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와 같은 고용자들의 요구를 악하기 해서는 여섯째

로, 고용자들의 일-가정 균형 문제를 담하여 해결해주고 

제도를 만드는 문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이 문직원은 일

-가정(생활) 코치, 혹은 일-생활 컨설턴트, 일-생활 카운슬러 

등과 같은 명칭을 갖고 직원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의견을 수

렴하며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들은 고용주, 

고용인과의 계를 조 하고 반 인 가정문제해결과 직

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기반의 자원정보센터와 연

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재 우리나라의 선도 인 가족친화  기업들은 고용인

의 일-가정 균형을 해 가족친화  정책을 도입하고 활용하

기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표 인 로 련업무

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기 

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업무담당자들이 가족친화정

책만을 담당하기 보다는 인 자원 리 차원에서 여러 문제

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단지 유한 킴벌리에서는 일과 삶의 

조화 추구를 미션에 포함시키고 가족친화경 과 련된 업

무만을 담당하는 가족친화경 을 두어 보다 극 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앞에서 고용인들의 역할을 강조하 는데, 일곱째로는 고

용인들 스스로가 일-가정 균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삶의 균

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면서 남녀평등의 측면에서는 여성의 지 가 향상된 

측면이 있지만, 가정의 측면에서는 가정생활의 질이 하되

거나 자녀양육의 시간이 부족하고, 사회 으로는 사회의 

를 이어주는 자녀출산이나 질좋은 노동력이 제공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면 가정의 기능이 강조되어

야 할 것인데, 이것은 가정을 유지하기 한 부부의 역할이

나 자신의 삶에 있어 일뿐만 아니라 가정이 요함을 인식시

키는 것이다. 

그러나 재 고용인들을 상으로 일-가정 균형이나 일-

생활과 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없으며 그나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친화교육이 유일하다고 하겠다. 이

것도 내용 으로 살펴보면 기업이 가족친화 인 제도를 실

시해야 하는 이유나 고용인들이 일-가정 균형을 이루어야 하

는 필요성보다는 가족 계에 한 아버지교육이 심이 되

고 있어 반 인 내용보강이 요구된다. 일-생활 균형이 무

질 경우 개인이나 가족이 치르는 기회비용이 크고 원상회

복이 어렵다는 에서 사후 인 처방보다는 사  방에 

을 두어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생

활 균형과 련된 문화 사업 등은 효과가 장기 으로 나타나

기 때문에 문제해결 심의 기구보다는 일반 이고 방 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한

계를 고려할 때 올해 설립된 가족친화지원센터는 기업이 가

족친화경 을 하도록 구하는데 있어서 선제 이고 통합

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덟째로는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역할을 제안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기업

이 가족친화 인 제도들을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업

무를 시작하 다. 표 인 업무로서 가족친화 인 기업컨

설 , 가족친화기업 인증업무, 가족친화교육을 한 문강

사양성사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산이나 조직

의 제한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만을 상으로 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기업을 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

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들

과 연계를 통해 모든 가정과 사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가족친화  마을만들기 사

업과의 연계를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에 기여해야 

한다.

정책의 마련 못지않게 요한 것은 정책의 달체계를 확

충하는 것이다. 즉 넓은 의미에서의 일-생활 균형 정책의 성

공여부는 정책이 얼마나 제 로 달되어 모든 사람들이 힘

을 실어주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정책들이 실시되기 해

서는 다양한 기구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보다 종합 인 

하나의 기구에서 사업을 주 하고 분배하는 역할이 필요하

다. 그런 에서 가족친화지원센터는 가족친화 인 문화를 

조성하기 해 통합 인 달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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